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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4. 30.(목)

｢군 복무 마쳤는데 ‘외국인 통보’...무슨 일이?｣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4. 29(수). 채널A 등에서 보도한 “군 복무 마쳤는데 ‘외국인 통보’...

무슨 일이?”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리 국적법은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우리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한-호주 가정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시에 우리 국적만

취득하였다가, 호주법에 따라 주한호주대사관에 ‘신청 후 승인시’

호주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우리 국적법상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국적법에 따라 우리 

국적이 상실됩니다.

  위 기사와 같은 사례의 경우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우리 국적을 회복(국적법 제9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향후 국적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국제

결혼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후천적‘으로 부 또는 모의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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